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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보정명령에 대한 논평

공안탄압 위해 짜 맞춘 퍼즐은 사상누각에 불과

11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신청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요청한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더불어 ‘정

당 활동 정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1년에 걸쳐 준비했다는 8000여 쪽의 자료를 제출했다. 가처분의 

대상은 공직선거 후보 추천, 정당정책 홍보, 선거참여, 당원모집 등 모든 정당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자료에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강령이 북한의 건국이념과 같다

는 주장 등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헌법재판소가 보정명령을 결정한 것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논의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자료

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안탄압을 위해 무리하게 짜 맞춘 퍼즐이었음을 증명한다. ‘내란음모

사건’의 공판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내란음모 증거라던 회합 녹취록의 원

본파일이 없다는 사실과 녹취록의 문구가 112곳이나 잘못 작성됐음이 밝혀지는 등 그동안  통합진보

당을 공격하던 핵심적인 내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의 자유, 단결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통

합진보당․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이야말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번 보

정명령으로 보여주듯이 박근혜 정권의 무리한 탄압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

린하는 공안탄압․민주주의 파괴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헌법에 배치되는 정부

의 통합진보당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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